
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(구 하나은행) 개정 대비표 

1. 개정시행일: 2015.12.01 

2. 주요 개정내용 

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

제 1조 ~ 제 5조              (내용생략)  

제 6조(계좌의 개설 및 해지) 

① ~ ② (내용생략)   

 

③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

통해 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만기가 도래하여 상담원을 통해 

재예치(일부 재예치 포함)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

아니하다.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

입금된다. 

④ ~  ⑥ (내용생략)   

 

제 7조~ 제 19조              (내용생략)  

 

 

제 1조 ~ 제 5조              (좌 동)  

제 6조(계좌의 개설 및 해지) 

① ~ ② (내용생략)   

 

③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

통해 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거래중지계좌 및 만기가 

도래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(일부 재예치 포함)를 위한 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

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된다. 

④ ~  ⑥ (내용생략)   

 

제 7조~ 제 19조              (좌 동)  

 

 

 

 

 

금융감독원 

운영 요청  

시행에 따른 

변경 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: 적용 

 


